
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별표 1] <개정 2020. 8. 4.>

대부업자 등의 광고 표시기준(제6조의2제3호 관련)

1. 광고 표시 등의 방법
 가. 상호 및 등록번호는 광고 왼쪽상단에 표시한다.
 나. 삭제 <2016. 7. 6.>
 다. 방송(라디오 방송은 제외한다. 이하 같다), 지면, 옥외간판, 현수막, 인터넷

을 통한 광고는 상호, 등록번호, 전화번호, 대부이자율, 대부계약과 관련된 
부대비용, 과도한 채무의 위험성 및 대부계약과 관련된 신용등급 또는 개인
신용평점의 하락 가능성 그리고 불법중개수수료와 관련된 경고문구의 글자
를 해당 광고에 표시된 최대글자의 3분의 1 이상의 크기로 쉽게 알아볼 수 
있도록 한다.

 라. 방송을 통한 광고는 상호, 등록번호, 전화번호, 대부이자율, 대부계약과 관
련된 부대비용, 과도한 채무의 위험성 및 대부계약과 관련된 신용등급 또는 
개인신용평점의 하락 가능성 그리고 불법중개수수료와 관련된 경고문구에 
관한 내용이 전체 광고시간의 5분의 1 이상 자막으로 표시되어야 한다. 

 마. 인터넷을 통한 광고는 해당 홈페이지의 최초 화면에 법 제9조제2항 각 호
의 사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일반인이 알아보기 쉬운 방식을 
통해 모두 표시하여야 한다.

 바. 고객모집 또는 대부상품 홍보를 위해 전화번호를 표기할 경우에는 등록번
호, 대부이자율 및 대부계약과 관련된 부대비용, 제2호에 따른 경고문구 등 
필수 표기사항을 모두 표시한다. 다만, 간판 등 단순히 영업소 위치를 표시
하기 위한 경우 또는 음악, 체육행사 등의 후원 목적에 불과할 경우에는 상
호 또는 상표만 표시할 수 있다.

2. 경고문구 표기기준
 가. 과도한 채무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문구는 1)부터 3)까지의 어느 하나로 

하고, 대부계약과 관련된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의 하락 가능성을 알리
는 경고문구는 4) 또는 5)로 한다.

   1) "과도한 빚, 고통의 시작입니다."
   2) "과도한 빚은 당신에게 큰 불행을 안겨 줄 수 있습니다."
   3) "과도한 빚, 파산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."
   4) "대출 시 귀하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."
   5) "대출 시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다른 금융거래가 제약받



을 수 있습니다."
 나. 경고문구는 광고에 사용된 배경과 명확하게 구분되어 소비자가 쉽게 알아

볼 수 있어야 한다.
 다. 경고문구는 지면 및 방송 광고의 경우에 표기한다. 다만, 광고면적이 150제

곱센티미터 미만인 지면광고에 대해서는 경고문구를 생략할 수 있다.


